
항  고  장
                                        

1. 항 고 인(고발인) 

시민활동가 : 자유연대 대표 이희범,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전민정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연 락 처 : 02-737-0717, 02-733-5678

2. 피고발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소속 공무원 한창옥, 김주현, 박상윤

3. 항고취지

고발인은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발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2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진철은 피고발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
유로 2020. 10. 16. 자로 불기소처분(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
발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
음이 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 항고이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서 그 근
거는 고발인들이 철거를 요청한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에 대하여 피고발인
들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 처분 등의 사전 통지, 대집행 영장 발부 및 
영장 통지를 하였고, 설치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
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4조). 이에 반하여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그런데 민원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피
고발인들은 2019. 12. 16. 경 민원을 접수한 이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야 
함에도 2019. 12. 19. 3차 계고 처분을 하고 나서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민원처리를 지체하다가 2020. 2. 21.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통지를 
하였습니다. 영장발부를 하고 나서도 즉시 대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2020. 
2. 27. 또다시 계고처분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계고처분이 3차까지 나갔으면 
영장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영장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직무유기입니
다. 2020. 3. 4.경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5.18단체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
다면 언제쯤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의 처분을 기다려 뒷수습하는 무능력한 행태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
주소는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우파탄압 좌파특혜의 불공정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문제의 불법조형물이 전두환 동상이 아니고 문제인 동상이었다면 이처
럼 오랜 기간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격이 가미된 조형물을 가지
고 국민으로 하여금 폭행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수개월을 방치하고 범죄자들



에게 다시 돌려줌으로써 문제의 불법조형물을 광주시에 가지고 가서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증오와 폭력
성을 조장하는 범죄행위가 계속되도록 공권력이 합동하여 방조하는 이 사태
에 대하여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압수했어야 할 불법조형물을 
광주에 가지고 내려가도록 편의를 봐 준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광주
에 전시되고 있는 불법조형물을 즉시 압수하여 폐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폐기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민원을 수회 제기하고 고발까지 하여도 1년이 지난 
오늘까지 민원이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
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범죄자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도록 처리를 끌다가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이나, 범죄가 근절되지 
않게 방조하는 행태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조속하게 처리
하지 않아 1년 내내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중
앙에서 지방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면피용으로 계고장이나 발
부하면 끝인가요? 적극적 행정집행을 하지 않은 공무집행의 행태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귀청의 각하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늦었지
만 이제라도 올바른 법집행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재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검찰답게 대한민국에 아직은 
실질적인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5.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관련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

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관련 형사사건 

수 사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

습니다 ( )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

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6. 증거자료 

  광주시에 전시된 전두환 불법조형물 사진 - 별첨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두환 동상 폭행 및 모욕 동영상

5.18단체의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한다! 

2020. 4. 27. ▶ https://www.youtube.com/watch?v=6surpMtwkQw

2020년  11월  13일

고발인      이희범   (인)  
                            전민정   (인)             

서울고등검찰청 귀중

https://www.youtube.com/watch?v=6surpMtwkQw

